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

1. 신청 기간 : 2023.09.22.(금) ~ 09.27.(수)

   ※ 4단계 BK21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접수

2. 제출처 : 소속 학과 사무실

3. 대상자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4. 제출 방법

   1)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2) 지도교수 사번 및 소속, 직위를 반드시 기입할 것 (병원 사번 불가)

   3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5. 학위지도교수 자격 기준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고황명예교수만 학위지도 가능

   2) 학연산협동과정은 본교 전임교원 1명, 소속 기관 1명으로 공동지도교수 배정 신청

   3) 직전년도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 기준 충족된 교원만 배정

      (연구실적 산출 기간 : 2020.01.01.~2022.12.31.)

   4) 정년까지의 재직 예정 기간이 해당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

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

   5) 고황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은 배정 불가

   6) 명예교수는 퇴직 전에 배정된 학생만 명예교수로 위촉기간 동안에만 공동지도교수 가능 

6. 유의사항

   1) 규정에 의거하여 학위지도교수 자격 기준 미총족 교원은 학위지도 불가

   2) 학위지도교수 요건에 대한 검토(연구실적 및 재직 예정 기간 등)는 학생 신청접수 및 취합 

시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진행

   3) 학생의 학위준비 중 휴직, 안식년이 예정된 경우(1년 이내), 학위지도교수가 직접 지도가 

가능한 경우만 신청

   4) 배정된 학위지도교수(공동 포함)의 직접 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 불가



     ※ 배정된 학위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지도가 필수임

   5) 지도교수가 안식년, 휴직일이 1년 이상일 경우 배정 불가

   6) 직계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

혼인으로 인한 관계) 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관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


